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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를담다 

담수생물 및 생물 관련 분야의 

글로벌 동항 및 이슈를 알려드립니다. t,A.S. B,13. 

ABS 해외동향III 
ABS 의무준수를 위해 인도 마하라슈트라9ijil, 

40만 루피(한화 7CX만원) 이익공유 

마하라슈트라주 성물다양성위원회 심볼 

지난 소식지에서 해외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 소식지에 

서는 각 나라 또는 기업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

인도는 생물자원 부국으로 알려진 나라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누구 

보다 관심이 많은 나라 중 하나 입니다. 인도 중서부의 마하라슈트 

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(MSBB)에서는 마하라슈트라주 내의 47H 기업 

으로 부터 40만 루피(한화 700만원)를 이익공유의 차원에서 수수했습 

니다. 마하라슈트라 주 생물다양성위원회는 ‘‘생물다양성법’’에 근거 

해 제약과 호방품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ABS이익공 

유 관련 지불명령을 인도에서 처음으로 처분한 것입니다. 하지만 처 

음부터 마하라슈트라주 제조기업들이 순순히 명령에 따르지는 않았 

습니다. 특히나 영세업체는 40만루피가 너무 많E는: 이의를 제기했 

으며, 특히 해당 규정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정부에 

서 통지한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. 

하지만 주정부에서 2014년 11 월 통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소비 

재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은 제외되나,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이 

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득해 인도에서 처 

음으로 기업의 의무준수를 실천했습니다. 

주정부의 생물다양성 규정을 살펴보면 ‘‘생물다양성 규칙’’에 의 

해 제조업자들은 생물자원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여 신청양식을 

작성해야 하고 앙식에는 희사주소와 생물자원 이름과 원산지 마을 

(panchayat) , 자치단체(Municipality) 명, 연간 생물자원 사용량, 생산정보, 

연간 총수익 등을 아주 면밀하게 기술해야 합니다. 또한 생물다양성 

법 제56:조에 따라 중앙정부령, 국가생물다양성법, 주 생물다양성 위 

원회의 지시나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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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하라슈르라주 생물다양성위원희 홍보자료 

마하라슈트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가 

인도에서는처음으로 

기업에게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한 의무를 

준수하도록 설득했습니다. 

두번째 혹은 후속 위반 시에는 20만 루피의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 

가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형사적 사항으로 생물다양성법 제55조 

에서는 생물다양성위원회(MSBB)에 신고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식물 

추출물을 이용할 경우 3년 금고와 벌금, 5년 금고와 벌금형을 받을 

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

클 [.~성보전연구팀 배기화 

출처: www.sciencemag.org/news/ 및 底E샨겁지원센터. www.abs.kr 

10 
깝+ 




